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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 중특허법 례노트 제3판 – 록

내용 가 및 오류수정 (2023  06월 23  기준)

2022년 07월 11  행  조 중 특허법 례노트 제3 에  개 ( 4 , 2023  06월 23  행)  

가 (보 ) 내 과 ( 3 ) 내 상  탈  등  리한 ( 포함)  게재합니다.  체 

 가   란에 해 었습니다.

치 교체 및 가사항

p. 80

번째 

문단 

밑 내용 

가

4. 참고판례

[2020후11738]  곤란  없고 과   없어 진보   본 사 도 다. 래

에 개한다.

가. 택 명 진보

행 에 특허  상 개  공지 어  경우에도  곤란   진보

 지 다. 행 에  루      개 상   하나 

상 택할 수 도  재하   마쿠쉬(Markush) 식  재  학식과 그 

  내에 상 포함 만 할 뿐 체  개시 지  합  청  하  

특허  경우에도 진보  단  하여  곤란   보  한다. 

나. 의 곤란  판단

 같  특허   곤란  단할 에  행 에 마쿠쉬 식 등  재  

학식과 그   내에 ① 상 포함  수  합  개수, 통상  술 가 

행 에 마쿠쉬 식 등  재  합  에  특 한 합 나 특   ② 우

 또  쉽게 택할 사 나 동  또  시  , 행 에 체  재  합

과 특허  ③  사  등  합  고 하여  한다.

다. 효과의 현  판단

특허  진보  단할 에  그  갖  특 한 과도 함께 고 하여  한다. 행

에  포함  수많  합   특 한 합  택할 동 나 시 등  행

에 개시 어 지  경우에도 그것  런 술  가 없   택에 과한 

경우라  그  같  택에 어 움  다고 볼 수 없 ,  과  택  동 가 없어 

 곤란한 경우 지  택에 과한 경우 지  별할 수  한 지가  수 

 다. 또한 학,  등  술 에 하   만  과   쉽

지 므 , 행  특허  들  쉽게 도 지  단할   

과  참 할 필 가 고,  과가 행 에 비하여 하다   곤란  

하  한 료가  것 다. 나 가  곤란  여  단  한 경우라고 하

라도, 특허  행 에 비하여 질 거나  한 과  가지고 다  진

보  지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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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특허  에 재 어 통상  술 가 식하거나 할 수  

과  심  단하여  하고, 만  그 과가 심스러울 에  그 재 내   

지  한도에  원  후에 가  실험 료  하  등   그 과  

체  주 ⋅ 하  것  허 다.

라. 사안

행  내 (①),  합  체 상 사 도  차 에 해당하   사 

도(③), 행 에 개시  가   (②) 등에 비 어 보 , 통상  술  실시

 12 합  해당  시  가  사한  보    하나  것  

 에 시  하  것  우  시도해  실시  12 합 과 다 리

플 진  차  쉽게 극복할 수  것  보 다. 라  다 리플 진에 한  사건 

1항  행 에 해 진보  다(  곤란  없다).

다 리플 진에 한 원고 주  우수한 과  갑 5, 6  재 내 에 나 가 살펴볼 

필  없 (  재  과가 니므 )  사건 1항  진보  에 고  수 없

다. 나 가 원심 결   리  에 비 어 살펴보 , 원심  시  에 시

 하  것  우  시도해 직하다  만  과에 한 고  없  그  

곤란하지 다고 단 한 에  한  다. 그러나 당뇨병 료  해 개  과

 찾  한 합  스 리닝 과 에  우  시도해 볼 수   통해 행

에 개시  합  과에 비하여 어  도 개  과  얻  것만  과가 하

다고 보  하다  에   사건 1항  행 에 해 진보  다  원심

 결  체  당하고, 거 에 필 한 심리  다하지 니한 채 리  경험   하

여 심 주  한계  어나거나 특허  진보  단에 한 리  해하  등  

결에 향  미  못  없다.

p. 99

번째 

문단 

밑 내용 

가

3. 참고판례

[2020후11059] 특허  2  3   ‘ 건  ’, ‘  ’, ‘ 건  생산하   

’  하고 , 청 가 체  건  재 어  그  

재  포함하고  ( 하 ‘  재  건 ’ 라고 한다)  경우  재

어 다고 하 라도  상  그  니라  얻어지  건 체 므   

같     ‘ 건  ’에 해당한다.  건  에 한 청   상  건

  특 하  식  재 어  하므 , 건   청 에 재   

 생산  건  나 질 등  특 하  하나  수단  그 미  가질 뿐 다.  라  

 재  건  리 에 하 지 여  단함에 어  그 술   

 체  한 하여 할 것  니라  재  포함하여 청  든 재에 

하여 특  나 질 등  가지  건  하여 상 과 비해  한다.

P. 139

두번째

문단

밑 내용

가

2021허3994 거절결정(특) 제42조 제3항 제1  약 도 발

1. 판결요지

리 과  재가   도 에  그 원 에  재  리 과  나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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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 리   진 경우  같  특별한 사  없다  특  질에 그  같  리 과

가 다  것  리  등  나타난 시험  재하거나 또  에 신할 수  도  체

 재하여 만  재 건  하 다고 볼 수 다.

2. 사안

 사건 원   “TOR 나  억  사 한  료” 다.  사건 원   

사건 합  TOR 나  억 한다  질에 하여 ETS 과    료라  새

운 도   상  삼고 다.  경우  사건 원  에  리 과  재

하여  하 ,  같   사건 원  술  특징  TOR 나  억 가 ETS 과  

 에 리 과  나타낸다  리   것 므 ,  사건 원  우  주  당

시  사건 합  등 TOR 나  억 가 ETS 과   에 리 과  나타내  리

 하게  지 다고 할 것 다. 라   사건 합 에 ETS 과   에 

리 과가 다  것  리  등  나타난 시험  재하거나 또  에 신할 수  도

 체  재하 지 여 에 하여 본다.

 사건 원  에   사건 합  TOR 나  DNA-PK  억  여   그 

도에 하여 시험  재하고 다고 볼 수 없다.

에 하여 원고 , 미  특허공개공보 US2011/0137028  체 내   사건 원  에 

포함 고, 체 내   US2011/0137028 에 포함  미  특허공개공보 US2010/0216781 에  사

건 합  mTOR HTR-FRET array  결과가 재 어 므   사건 원  에  

사건 합  TOR 나  억  에 하여 시험  재 어 다  취지  주 한다.

그러나   통상  술 가 특허 원 당시  술수  보  과도한 실험 나 특수

한 지식  가하지 고 도  에 재  사항에 하여  실시할 수 도  하

고 상 하게  어  하 , 에 다  원   체내  포함 다고 재한

다고 다  원   내   사건 에 재  것과 동 하게 볼 수  없  뿐만 

니라  사건 원  에  ‘ 학식 Ⅳ 합   ’  미 특허공개 

2011/0137028 에 개시 어 다고 재 어  뿐 므  통상  술 가  같  재  

 사건 합  mTOR HTR-FRET array  결과   수 다고 보  어 다.

 같  사   본 리에 비 어 살펴보 ,  사건 원    에   

사건 합  TOR 나  억 함에 라 ETS 과    료하  리 과  가진다

 것  리  등  나타난 시험  등  체  재 어 지 고, 그 우  주  

에 에 재  리 과  나타내  리   다고 할 수도 없 므 ,  사

건 원  특허  42  3항에 한  재 건  하지 못하 다고  타당하다.

2021허3772 등 무 (특) 제42조 제3항 제1  법 량 발

1. 판결요지

가. 의약 도 명에 는 명  재 건

특허 원 에 첨 하    에  통상  술 가 당해   재에 

하여 원시  술 수  보  특수한 지식  가하지 고 도 하게 해할 수 

고 동시에 재 할 수 도  그 ⋅   과  재하여  하고, 리 과  재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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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도 에 어  그 원 에 재 리 과 나타내 리

진경우 같 특별한사 지 상특 질에그 같 리 과가 다 것

리 등 나타난시험 재하거나또 에 신할수 도 체 재하여

만비 었다고볼수 동시에 재 건 하 다고볼수 다.

나. 의약 명에  투여 ⋅투여 량을 별개의  인 하는 의미

사람  질병  진단⋅경감⋅ 료⋅처 하고 하거나 건강  진하  등  료행 에 

한  특허  상에  므 , 사람  료 등에 한  체  특허  상  

하    도  허 할 수  없지만, 라  건에 도  

가한 도  도가 특  해당 질 체  별개  건  

 새 게 특허  상   수 다.  건   태  청 가 재  도

에  질과 그것  가지고  도가  하  것 고, 여  

도  료행  그 체가 니라 라  건   하   함  

라  건에 새 운 미  여할 수   가 다.

나 가   하   하게 하  해   할 수 

 질병  상  하여 사 하여  할 뿐만 니라 여주 ⋅ 여 나 여경  등과 

같  여 과 에게 여  량  하게 할 필 가 , 러한 여

과 여 량  도가  상 질병 또   어  그  하게 

하도  하   미  가진다. 러한 여 과 여 량 질 가지 특

리 과라 미지 견에 하여새 운쓰 새 공한다 에 상질병또

에 한 도 본질 같다고할수 다.

다. 투여 ⋅투여 량을 가한 의약 도 명에  명  재 건

동 한 라도 여 ⋅ 여 량  변경에 라  향상 나  감  또  복

 편  진 등과 같  질병  료나  등에 상하지 못한 과  할 수 다.  

동 한 라고 하 라도 한 여 과 여 량  사  질병  료나 

 등에 과  하지만 과도하거나 하게 사   체에 해  끼  수 다. 

라  비  통상  술 가 당해  당해 질병에  할 수  고 다

고 하 라도 어 한 여 ⋅ 여 량  여하 라도 그  그 질병에  가

질 것 지  여 지 당연  고 다고 볼 수  없다. 또한 에  여 ⋅ 여

량  상 질병 또  에 한 도  본질  같  별도   하  상, 

여 ⋅ 여 량  가한 도 에  그 원 에 재 여 ⋅ 여

량   수  리   진 경우  같  특별한 사  없다 , 청 항

에 재  질  그 특  여 ⋅ 여 량  여하  경우 리 과가 다  것  

리  등  나타난 시험  재 거나 또  에 신할 수  도  체  

재 어 만 특허  42  3항 1   재 건  하 다고 볼 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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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 ▪ 미생물 명 등 명  기재 관련

Ⅰ 2020허5030 등 무 (특) 식물발

1. 판결요지

특허  42  3항 1   상 한 에  통상  술 가 그  쉽게 실시할 수 

도  산업통상 원  하  재 에 라 하고 상 하게 재하여  한다고 규

하 다.  특허 원   내  3 가 만  쉽게  수 도  공개하여 특허

 보 고  하  술  내 과  하게 하  한 것 다. 그런  ‘ 건  ’  경

우 그  ‘실시’라고 함  그 건  생산, 사 하  등  행  말하므 , 건   경우 

 항에  한 재 건  하 지 여  통상  술 가 특허 원 당시  술수  

보  과도한 실험 나 특수한 지식  가하지 고 도  상 한 에 재  사항에 하

여 건 체  생산하고  사 할 수 고, 체  실험 등   어 지 라도 특

허 원 당시  술수  보  통상  술 가  과  생   할 수 지  

 단하여  한다.

2. 사안

 사건 1항  신  진지( 하 ‘  사건 특허 진지 ’라 한다)  실  재 한 경우 

 그 식 체   엽신  가  사건 1항 에  한 한  과하   

수 다. 러한 에다가  사건 특허     상 한 에   사건 특허 진지 

 식재  건 나  체  개시하지   보태어보 , 통상  술 가 

과도한 실험 나 특수한 지식  가하지 고 도  사건 특허   재 내 만   

사건 특허 진지   사건 1항 에  한 한 특   어도 식 체    엽신  

에 한 특   도  할 수 다고 보  어 고,  1, 2, 5 내지 8, 26, 27  

각 재  상(가지 가  것  가지  포함한다. 하 같다)만   달리 볼 수 

없다.

라   사건 1항 과  그  하  항   사건 3항   특허  

42  3항 1 에  한  재 건  하지 못하 다고  타당하다.  다  

에  피고 주    없다.

한편 피고 ,  사건 특허 진지  그 특허 원 당시 한 생 공학연 원에 탁 어 어 , 

통상  술 가 쉽게 수할 수 고,  하여 복  재 할 수 므 ,  사건 1

항   특허  42  3항 1    재 건  하 다  취지 도 주 한

다.

살피건 , 식 체나 미생  탁  통상  술 가 특허   재  특허  

쉽게 실시할 수 도  하  특허  42  3항 1  규  보 하  한 것  뿐 고, 

식 체나 미생 에 한 에  탁 었다  사 만   특허  42  3항 1   

 재 건  하 다고 볼 수  없 , 특허  42  3항 1    재

건  하 지   본  같  통상  술 가 특허 원 당시  술수  보  과도

한 실험 나 특수한 지식  가하지 고 도  상 한 에 재  사항에 하여 특허



3  추록 (2023년 06월 23  기준)  7

 실시할 수 지 여 에 라 단하여  한다. 그런   본  같   사건 특허  

에   사건 특허 진지  생  건 등에 하여 런 언  없어,  사건 특허  

 재만  통상  술 가  사건 특허 진지   사건 1항 에  한 한 

특  도  생 할 수 다고 보  어 우므 ,  사건 특허 진지 가 그 특허 원 당시 

탁 었다고 하여  사건 1항   특허  42  3항 1    재 건  

하 다고 볼 수  없다. 라  피고   주 도  없다.

P. 161

첫번째

문단

밑 내용

가

19-1 ▪ 모 출원

Ⅰ 2019후11268 등 무 (특), 무 리  출원여  책

1. 판결요지

특허  33  1항 본   한 사람 또  그 승계  특허 에  하  에 라 특허  

 수  리  가진다고 규 하고, 133  1항 2  33  1항 본  규 에 한 

특허   수  리  가지지 니한 사람( 하 ' 리 '라고 한다)  원하여 특허  경

우  특허 사  하나  규 하고 다.

리  원  사  한 특허 심   그에  심결취 에   같  사

에 한 책  라고 주 하  당사 에게 다.

한편 특허  2  1  ' ' 란 연  하여 술  사상  고도  창 한 것  말한

다고 규 하고 므 , 특허  33  1항에  하고  '  한 '   러한 

행  한 사람  가리 다.

2. 사안

 "  코 "  하  원고   사건 특허 (특허  생략)  그 원  에 ○○○○ 

에  공동특허  미래나  주식 사( 하 '미래나 ' 라고 한다)에 공한 행

 2  실질  동 하다고 볼 여지가 다.

그러나  사건 특허  래  마스   식   해결하  해 마스  시트 식  

마스  3 트  도료 공  도 한 것  술  특징  하 , 원고가 미래나

 행  2  공 다 하 라도 그 에 마스 시트 식  마스  포함한  코  

체  한 , 원고가  사건 특허  원  행  2  지득하 다고 단 할 만

한 거  하다.

러한 사  합하여 보 , 심 청  피고가 한 료만  원고가 행  1 또  

2  하여 당한 한 없  단   사건 특허  원하 다   었다고 보  

어 다.

원심  시  같   원고가 행  1, 2  하여 당한 한 없  단   사건 특

허  원하 다고 단 하  어 고, 달리  할 거가 없다고 단하 다. 러한 원심 

단에  상고  주 과 같  필 한 심리  다하지 니한 채 리  경험   하여 

심 주  한계  어나거나 리  원  책 에 한 리  해하  등  결에 

향  미  못 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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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러 원심  시  같   행  1, 2   사건 특허  원  2006. 9. 21. 에 

내에  공지 었거나 공연  실시 었다고 보  어 우므   사건 특허  행  1 또  

행  2에 하여 신규   진보  지 고, 원  에 내에  공지  행  3

에 해 도 신규   진보  지 다고 단하 다.

 리  에 비 어 살펴보 ,  같  원심  단에 상고  주 과 같  필 한 심리  

다하지 니하고 심 주  한계  탈하거나,  진 립, 계  당사  사  비

지  , 신규   진보  단에 한 리  해하  등  결에 향  미  못  

없다.

3. 정리

 사건  특허  원  실시  행  2  실질  동 하나, 특허  행  

2 공  체   한 것  보 고, 행  2  공연실시라 볼 수 없어, 특허

 33  1항 본   신규  등  사 가 없다고 본 사 다.

P. 181

두번째

문단

밑 내용

가

Ⅱ 2020후11479 거절결정(특), 원출원시 공지 주  하지 않  경우

1. 판결요지

다 과 같  공지   할 원  규  언과 내 , 각 도  취지 등에 비 어 보 , 원

원에 공지 주 하지 라도 할 원에 한 차 수하여공지 주 하 다

, 원 원  공지  12개월 내에 루어진 상 공지  과   수 다

고  타당하다. 

1) 특허  30  1항 1  특허   수  리  가진 에 하여 그  특허 원 

 내 또  에  공지 었거나 공연  실시  등  특허  29  1항 각  어  

하나에 해당하게  경우[ 하 ‘ 공지(自己公知)’라고 한다], 그날  12개월 내에 특허

원  하  그 특허 원  에 하여 특허  신규  또  진보 (특허  29  1, 2항) 

규  할  그  29  1항 각  공지  에 해당하지  것  본다고 

하여 공지  규  고 다. 

그리고 같   2항  같   1항 1   고  하   특허 원 에 그 취지  

재하여 원하여  하고,  할 수   특허 원  30  내에 특허청 에

게 하여  한다고 하여, 공지   한 주   시 ,   한 등 차

에 한 규  고 다.

한편, 특허 52  2항 한 할 원 경우원 원 에 원한것 본다 원 과그

특허 30  2항  공지 주   시 ,   간에 하여  

할 원   한다고 하고  뿐(  공지 주  시     한  

원 원  하여 산 하  할 원 시 미 그 한  지나  경우가 많  다), 원

원에 공지 주 하지 고 할 원에 만공지 주 한경우에 할 원

공지 주 건 여 단하여 한다거나원 원에 공지 주 할 원

에 공지 주 통한원 원 한공지 과 건 하고 지 다. 

결   규 들  언상  원 원 시 공지 주  하지 라도 할 원  하게 

루어지  특허  52  2항 본 에 라 원 원 에 원한 것  보게 므 , 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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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개월 내에 원 원  루어지고, 할 원   공지 주  차 

건  하 다 , 할 원  공지  12개월  도과하여 루어 다 하 라도 공지

과가 생하 것 해 함 타당하다. 

2) 할 원  특허  45  1항  하  1  1 원주  만 하지 못하  경우뿐만 니라, 

원 원 당시 청 에  재 어 지 나 원 원   첨    도 에 재 어 

 에 하여 후  리 할 필  생  경우 들 에 해 도  새 운 특허 원

 한 것  원 원과 동시에 원한 것과 같  과  하  것도 허 하여 특허 도에 

해 보  수 도  하고 다. 

라  원 원 당시에  청 가 공지한 내 과 하여 공지 주  하지 

나, 할 원시 청 가 공지한 내 에 포함 어  경우가  수 고,  같  경

우 원 원시공지 주 하지 라도 할 원에 공지 주 하여 원

할실질 필 다. 

3) 할 원  특허에 한 차에  보  상   어  차  하여 재사항  결, 

비  보  등   루어지  보 과  별개  도 , 보  가  여  하게 

특허  52  건  하  허  독립  원 다. 

라  특허 원 에 공지 주  취지  재하도  한 특허  30  2항  해 할 우

가 다  에  원 시 락한 공지 주  보  식  보 하  것  허 지 지

만( 원 2011. 6. 9. 고 2010후2353 결 등 참 ),   원 원 시 공지 주  하지  경

우 할 원에  공지 주  허 하지  근거가 다고 보  어 다. 

4)  2010후2353 결 후 원  리 보  강 하  하여 특허  30  3항  신 하

여(2015. 1. 28.  13096  개  것) 원 단순한실수 원시공지 주 하지

라도 간공지 주 취지 나 할수 할수 공지

주 보 도 도 하 다. 

그런  특허 차에  보 과 할 원  그 건과 취지  달리하  별개  도라  에 , 

원 원에  공지 주  하지  경우 할 원에  공지 주  원 원  

 한 공지  과   수 지   특허  30  3항  신  후  

하고 게 해 함  타당하다. 

5) 여 에 공지  규  특허   후 재에 지 그   사 가 고, 신

규 뿐만 니라 진보 과 해 도  하 , 그 간  6개월에  1   등

 개  통해 특허 도에 미숙한  보 하  한 도  어 원   

리  실  보 하  한 도  리 고 다  지 하여 보 , 할 원에  공

지 주  통해 원 원   한 공지  과   것  한할 합리  

 찾  어 다. 

2. 사안

1)  리  에 비 어 살펴보 , 원고   사건 원 과 동 한  행  3  공개 

후 12개월 내  2014. 12. 23.  사건 원 원  하 고, 당시 공지 주  하지  지만, 

할 원 가 간 내  2016. 8. 30. 할 원  하  차  수하여 공지 주  하 다. 

라  원고가 공지한 행  3   사건 원  신규   진보   근거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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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못한다고 볼 수 다. 

2) 그럼에도 원심  원고가 할 원 시에 공지 주  하 다 하 라도 원 원 시 공지 주

 하지 므   사건 원  행  3에 하여 신규   진보  다고 보

  같  단한 심결  지하 다. 러한 원심 결에  할 원  공지 주 에 한 

리  해하여 결에 향  미  못  고,  지 하  상고  주   다.

3. 과거 심사기준

과거 심사 에  원 원시 공지 주  하지 어도, 특허  30  3항  가 한 

신 건  할 원시 공지 주  허 했고, 특허  30  3항  가한 과거 건  할 원

시 공지 주  허 하지 다.

하지만 본 원  고 후 심사  개 었 , 지  할 원시 공지 주   허

한다.

P. 386

내용 가

Ⅴ 2022후10210 리범 (특), 쉽게 변경 여  단

1. 판단기준

가. 문언 위  균등 위

특허 과 비  상  특허  리 에 한다고 하  해  특허

 청 에 재  각  그  간   결합 계가 상 에 

그  포함 어 어  한다. 상 에 특허  청 에 재    변경  

  경우에도 특허 과 과 해결원리가 동 하고, 특허 에  실질  동

한 과  나타내 , 그  같  변경하  것  그  하  술 에  통상  지식

 가진 사람( 하 '통상  술 '라고 한다) 라  나 쉽게 생각해 낼 수  도라 , 

특별한 사  없  한 상  특허  청 에 재  과 균등한 것

 여  특허  보 에 한다고 보  한다.

나. 균등 위 도입 취지

특허  보 가 청 에   사항에 하여 하여짐에도(특허  97 )  같

 청   해 상  등   언  동 하지  라도 

 균등한 계에  것  평가  경우  보 에 하  것  보  해  

하  것 , 원  청  재하  에  언상 한계가  마  사 한 변경  

통한 특허 해 피 시도  하  특허  실질  보 할 수 없게  다.

다. 쉽게 변경 여  판단 준시

 같  균등 해  취지  고 하 , 특허  원 후 해 시 지 사 에 공지  

료라도  변경   단에  참 할 수 다고  타당하다.

한편, 특허  규 하고  리 심  특허  해에 한 민사 과 같  해

지청 나 해 상청   같  쟁 당사  사  리 계   

하  차가 니고, 그 차에  단  해 에  미  것도 니지만, 당사

 사  쟁  사 에 하거나  결시  하여 심결시   간 하고 

신 하게 상  특허  객  에 포함 지  하   가진 



3  추록 (2023년 06월 23  기준)  11

차 다. 러한 도  취지  고 하  리 심 에  상 에 특허

 청 에 재    변경    경우 심결시   하여 특허  

원 후 공지  료 지 참 하여 그  같  변경  통상  술 라  나 쉽게 생각해낼 

수  도 지  단할 수 다고  타당하다.

2. 사안

 사건 심결시   통상  술 라  나  사건 1항  '다 리플 진'  

 개 하  과 에  상  '다 리플 진 포 트'  주  탐색 상에 

쉽게 포함시켜 그 리 학  질 등  할 것  보 므 , 통상  술 가  사건 1항 

 다 리플 진  상  다 리플 진 포 트  변경하  것  공지 술

 쉽게 생각해낼 수  도  볼 수 다.

원심  같  취지에 , 통상  술 가  사건 1항  다 리플 진  상  

다 리플 진 포 트  변경하  것  쉽다고 단하 다. 러한 원심  단에 상고  주

과 같  필 한 심리  다하지  채 리  경험   하여 심 주  한계  

어나거나 균등 해  한 변경   단  그 단  시 에 한 리  해하고, 

간  연  경우  특허  에 한 특허  95  , 리  심 에  단

할 수 없  상  등 특허에 한 진보  단 등  결에 향  미  못  없다.

3. 기타 의식적 제외

특허  원과 에  어   청 에  식   것 지  뿐만 니

라 원에  특허  지 특허청 심사  시한 견해  원  원과 에  한 보

 견  등에 나타난 원  도, 보  등  참 하여 단하여  한다. 라  원

과 에  청  감  루어 다  사 만  감   과 감  후   비 하

여 그 사 에 재하  든  청 에  식  었다고 단 할 것  니고, 거

통지에 시  행 술  피하  한 도  그 행 술에 나타난  하  감

 한 경우 등과 같  보  포함하여 원과 에 드러난 여러 사  합하여 볼  원

 어   리 에  하  사가 재한다고 볼 수  에  할 수 다.

원심  시  같  ,  사건 특허  원과 에  원  원고가  사건 1항 

 청  끝 에 재 어  '프 드러그 에스 '  삭 하  보  하 다 하 라도  

사건 1항  청 에  상  다 리플 진 포 트가 식  었

다고 보  어 고, 결  상   사건 1항 과 그 항 들   사건 3 내지 

8항  14항 과 균등하여 그 리 에 한다고 단하 다.

원심 결   리  에 비 어 살펴보 , 러한 원심  단에 상고  주 과 같  

필 한 심리  다하지 니하고 리  경험   하여 심 주  한계  어나거나 

원경과 언에 한 리  해하여 결에 향  미  못  없다(청  감  보  었

나 식   하지  사 ).


